
보 도 자 료 

작 성 과
재해보상정책관

재해보상심사담당관
담당

과  장 이현옥(044-201-8034)
서기관 이창현(044-201-8035)

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, 공무상 요양 첫 인정
- 접종 후 ‘급성 횡단척수염’ 진단 구급대원, 공무상 질병 승인 -

□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‘급성 횡단척수염’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

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.

○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.

□ 인사혁신처(처장 김우호)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

소방서 구급대원 ㄱ 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(공상)을 승인했다고 4일

밝혔다.

○ 구급대원 ㄱ 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‘급성 횡단척수염’

진단을 받았다.

□ 심의회는 ㄱ 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

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,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

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.

○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, 접종과

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.

○ 또한, 백신 접종 후 발생한 ‘급성 파종성 뇌척수염’으로 산업재해를

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

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.

□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,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

등으로 심의회를 구성,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·

결정했다고 전했다.


